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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 평 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 명 날인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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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

'.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펑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설전 면 진목리 빚 문의리에 위치하는 토지로 상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의뢰

한 경 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펑가의 기준 빚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빚 「감정명가에 관한 규직」 등 관계 법 령의 규정 빚

제반 감정평 가이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정평 가에 관한 규직」 제5조 제1 항의 "시장가치〃를 기

준으로 하되, 감정 평 가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 가액을 결정하였음.

3.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7월 30일 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실지조사는 2025년 07월 30일에 실시하였으며 실 지조사시 공부, 이용상황 빚 본건의 가치에 영

향을 미 치는 제 반사항을 조사하였음.

5. 감정펑가의 조건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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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

6. 기 타참고사항

— 본건 토지의 명확한 경계확인에는 지적측량이 요구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1‘ 2, 5, 6 지상에는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여 개략적 인 실즉에 의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수목이 당해 토지에 미치는 소유권 행사 제한의 정도를 감안한 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에 병 기하였으

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밋 일괄 경매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토지 지상의 제시외 수목은 접근의 곤

란 빚 인접토지와의 경계불분명 등으로 정확한 수종, 수령 빚 주수 등의 파악이 다소 곤란하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라며 응잘 전 수목의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 3 지상 경계부근에는 별점 지적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실

측에 의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당해 토지에 미치는 소유권 행사 제한의 정도를 감안한

가액을 감정 평가명세표에 병 기하였으니, 경 매 진행시 소유권 빚 일괄 경 매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 4는 일부 소하선(저촉) 빚 소하전구역이나 그 면적 이 미미하므로 이에 구애됩 없이

감정 평 가하 였음.

— 본건 토지 기호 6은 일부 소하전(저촉) 빚 소하전구역, 소하전예정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 였음.

— 본건 토지 지상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자생수목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괄 거래되므로 당해 토

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 1 ∼8과 유사한 토지에는 관리상태 빚 접근의 곤란 등으로 육안으로 관측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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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

‖. 대상물건의 개요

1. 대상 토지 개요

1

경 상남도 남해군
설전 면 진목리
1 03

진 생 산판 리 전
부정 형

완경 사

2

경 상 남도 남해군
설전면 진목리
1 05-2

진 800 생 산관 리 전
부정 형

완경 사

3

경상남도 남해군
설전 면 진목리
105 - 10

임 야 1,344 생 산관 리 자연 림
부정 형

완경 사

4

경 상 남도 남해군
설전면 진목리
105-12

임 야
⌒b 생 산관 리 자연 림

부정 형

완경 사

5

경 상 남도 남해군
설전면 진목리
105-13

진 B24 생 산관 리 전
부정 형

완경 사

6

경 상 남도 남해군
설전면 진목리
1 06- 1

다
ㅂ 328 생 산관 리 전

부징 형

평 지

7

경상남도 남해군
설전 면 문의리
71 0-2

다
ㅂ 740 보전 관 리 휴경 지

부정 형

완경 사

8

경 상남도 남해군
설전 면 문의리
731

다
ㅂ 1 ,06 1 보전 판 리 휴경 지

부정 형

완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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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술근거 빚 결정의견

'''.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본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본건과 가

치형성요인 이 같거 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본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

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 제B조 1 항 빚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14조 제1 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

지와 가치형성요인 이 같거 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 닌 다고 인 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빚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본건 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 나 할인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 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토지의 핑가

토지는 「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빚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갑정평 가에 관한 규직」 제12조 제1 항 빚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

비교법 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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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 산술과정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산출과정

(1)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

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A
진목 리

1 02- 1

다
ㅂ 전 생 산관 리 세 로(불 )

부징 형

평 지
22, 200

진목 리

산84  ̈5
1 770 0

o
I
ㅁ 자연 림 생 산관 리 세 로 (불 )

형

 사
저
ㅇ
 켜
b

부

 완 3,740

c
문의 리

71 2 -2

'
-
,
b 전 진 보전 관 리 세 로 (가 )

사 다 리

완경 사
23, 300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2025 년 01 월 01 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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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펑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토교통부장관이 월 별로

가 변동률을 적 용함.

제14조 제2항 제2호 빚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발표한 지 가 변 동률로서 비 교표준지 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 역의

국

지

겅상남도 남해군 (25 01.01 2̃5 07.30 ) (생 산관리)
2025.01.01  ̃2025.06.30 : 0.421

2025.06.01  ̃2025.06.30 : 0.046

( 1 + 0.00421 ) * ( 1 + 000046 * BO/30 )

≒ 1 00467

경상남도 남해군 (25.01.01 2̃5.07.30 ) (보전관리)
2025.01.01  ̃2025.06 30 : 0.249

2025.06.01  ̃2025.06 30 : 0.003

( 1 + 0.00249 ) * ( 1 + 0.00003 * 30/30 )

≒ 1.00252

× 기준시점 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 죄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3)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대등함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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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감정평가액의 산즐근거 멎 결정의견

⑷ 개별요인 비교

■농경 지 대

행 정 적
조 건

■임 야지 대

행 정 적

조 건

쥐 락과의 접 근성

농로의 상태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수해의 위험 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경 사도

형상부정 빚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장래의 동향

조장의 정도

국 도립공원, 보안림,

면 적

지

 건
회
「
 조

기 타

타

 건
기

 조

교통의 편부

면적, 경사 등

행정상의 조장 밋 규제정도

교통의 편부 등

행정상의 조장 빚 규제정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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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개뎔요인 비교

1 A 0 85 1 00 0 95 1 .00 1 00 0 808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빚 획지조
건(경작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2 A 0 85 1 00 0. 95 1 00 1 .00 O 808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빚 획지조
건(경작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3 B 0 85 1 00 1 00 1 00 0. 850 접 근조건(교통의 편부)에서 얼세함.

4 B
Q
O

∩
∪ 1 00 1 00 1 00 0. 850 접 근조건(교통의 편부)에서 열세함.

5 A O
O

∩
∪ 1 00

∩
υ

⌒

U 1 00 1 00 0 808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빗 휙지조
건(경작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6 A 0. 85 1 00 1 .00 0 85 1 00 0 723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밋 행정적
조건(일부 소하전(저속) 등)에서 열
세 함.

7 c 0 80 1 .00
∩
˘ 1 00 1 .00 0 744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빚 획지조
건(경작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8 c 0 90 1 00 O 93 1 00 1 00 0 837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빚 획 지조
건(경  작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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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

φ)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 」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  설 부토정 30241 -36538,

1991.12. 28) 빚 대법 원판례(98두6067, 92누 16B00 등) 등의 쥐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

일수급권 내 유사지 역의 가치형성요인 이 유사한 정상적 인 거래사례 또는 평 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

지역의 지가수준 빚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가격 조사자료

(가) 인근 평가사례

진 목 리
생 산관 리 다

ㅂ 2022 05 06 경 매 47, 000

진 목 리

산** -*
생 산관 리 임 야 202B 10 10 담보 22, 000

문의 리
보전 관 리 전 202B 04 10 켜

0
45, 000

(술
—
더: 한국감정 평 가사협 회)

(나) 인근 거래사례

# 1
진 목 리

생 산관 리 다
ㅂ 2021 02 15 51,216

#2
진 목 리

생 산관 리 임 야 2022 08 29 1 4,222

# 3
문 의 리

보진 관 리 전 2022.02. 1 5 39, 787

(출
—
허: 등기사항전 부증 명 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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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소재 지 용 

도 지 역 지 목 기 준시 점 평 가목적
토지 단가

{원/㎡ )
비 고

기 호 소재 지 용도지 역 지 목 거 레 시 점 토지 단가(원I㎥ ) 비 고



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그 밖의

(가) 개요

비 교표준 지 와

그 밖의 요인

요인 보정치 산출

멎 산식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비교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보정 치를 산출함.

비 교사례기 준 표준지 가격 ( 사례단가 x 시점수정 × 지역요인 x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 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

(나) 비교사례 선정

상기 평가사례 빗 거래사례 중에서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선정함.

(다) 그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③ 비교표준지 A / 사례 기호 ( 1 )

표준 지 가 격

표준 지 가 격

시 점 수정 경 상남도 남해군 생 산관리 2022 05 06  ̃2025 07 30

지 역 요 인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 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 역요인은 대등함.

격 차율

개 별 요 인 1 208

표준지는 사례대비 접 근조건(교통의 편부) 빚 획 지조건(경작의 편부)에서 우세함.

행 정 적조건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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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I 시점수정 : 지역요인



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비교표준지 B / 사례 기호 ( 2 )

7

표준 지 가격
7

표준 지 가격

시 점 수정 경상남도 남해군 생 산관리 2023 10 10  ̃2025.07.30

지 역 요인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 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대등함.

개 별 요 인

비교표준지 C / 사례 기호 ( 3 )

7

표준 지 가 격

시 점 수징 경 상남도 남해군 보전관리 2023 04 10  ̃2025.07.30

지 역 요 인 사례는 인근지역 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대등함.

개 별 요 인

사례 대비 접 근조건 (교통의 편 부) 빚 획 지조건 (겅  작의 편 부)에서 우세함.

격 차율

0 758

격 차율

1 .2B6

행 정 적 조건

기 타조 건행 정 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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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

1 A 22, 200 1 00467 1 000 0 808 2. 65 47, 757 48, 000

2 A 22, 200 1 00467 1 .OOo 0 808 2 65 47, 757 48, 000

3 B 3,740 1 00467 1 000 0 850 4 52 1 4,436 1 4,000

4 B 3, 740 1 00467 1 000 0OO
⌒
˘ 4. 52 1 4,436 1 4,000

5 A 22, 200 1 00467 1 000 0 808
(
b 47, 757 48, 000

6 A 22, 200 1 00467 1 000 0 723
ε

U 42,733 43, 000

7 ⊂ 23, 300 1 00252 1 000 0 744 2 42 42, 057 42, 000

8 c 2B, B00 1 00252 1 000 0 837 2.42 47, 314 4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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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과정

(τ ) 비교거래사례 선정

본건의 인근지역 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 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 이 늪은 거래사례#1 #̃3을 비교거래

사례로 선 정 함.

(2)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 인 거래사례로 보임.

φ) 시점수정

「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

토교통부장관이 윌 별로

지 가변동률을 적 용함.

제14조 제2항 제2호 빚 「부동산 거레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사·발표한 지 가변 동률로서 비교거 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제19조에 따라 국

같은 용도지 역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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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

(21.02.1 5˜ 25.07 30 ) (

0. 141

0 165

0217

0.203

0.22 1

0.224

0.258

0. 3B0

0. 309

0. 32 1

0.31 6

3. 1 B4

0 697

1 1B2

0 42 1

0.046

+ 0.00217 ) * ( 1 + 00020B
* ( 1 + 0.00221 ) * ( 1 + 0.00224 ) * ( 1 + 0.00258 ) * ( 1 + 0.00B30 ) * (

+ 0.00309 ) * ( 1 + 0.00321 ) * ( 1 + 000316 ) * ( 1 十 0.0B134 ) * ( 1 +

000697 ) * ( 1 十 0.01132 ) * ( 1 + 0.00421 ) ★ ( 1 + 000046 * 30/30 )

≒ 1.08332

(22.08.29 2̃5.07.30 ) (

2022 08 0●  ̃2022.08 31
2022 09.01  ̃2022.09 30

2022 10.0●  ̃2022. 10.31
2022 1 1 01  ̃2022.1 1.30

2022 12 01  ̃2022.12.31

2023 01 01  ̃202B.12.31

2024.01 .01  ̃2024. 12.31

2025.01 .01  ̃2025.06.30

2025.06.01 ∼ 2025.06 30

( 1 + 0.00274 * B/31 ) * ( 1 + 0.00256 ) ★ ( 1 + 0.00187 ) * ( 1 + 000141 )

* ( 1 + 0.0008B ) * ( 1 + 0.00697 ) * ( .1 + 0.011B2 ) * ( 1 十 0.00421 ) * (

1 + 0.00046 * 30/30 )

≒ 1.03024

※ 기준시점 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를이 미고시 상태인 바, 죄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 1

2021 02 01  ̃2021.02 28

2021 03.01  ̃2021.03 31

2021.04 01  ̃2021.04.30

2021 .05.01  ̃2021 .05.31

2021 .06.01  ̃2021 .06.30

2021 .07.01  ̃2021.07.B1

2021.08.01  ̃2021.08.31

2021 .09.01 ∼ 2021.09.30

2021.10.01  ̃2021.10.31

2021.1 1.01 ∼ 2021.1 1.30

2021.12.01  ̃2021 12 31

2022.01.01  ̃2022 12 31

2023.OI.01  ̃2023 12 B1

2024 01.01  ̃2024 12.31

2025 01 01  ̃2025.06.30

2025.06.01  ̃2025.06.30

1 + 0.00141 * 14/28 ) * ( 1 + 0.00165 ) * ( 1

#2

0 274

0 256

0187
0 141

0 083

0.697

1.132

0.42 1

0.o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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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2 02 15˜ 25 07.30 ) (보

0.25 1

0. 323

0. 235

0. 257

0. 242

o217
0 245

0210
0 086

0.1 14

0.07 5

o 481

1 0B1

0.249

0.003

1 + 0.00251 * 14/28 ) * ( 1 十 00032B ) * ( 1 + 0.002B5 ) * ( 1 + 0.00257
* ( 1 + 0.00242 ) * ( 1 + 0.00217 ) * ( 1 + 0.00245 ) * ( 1 十 000210 ) * (

+ 0.00086 ) * ( 1 + 0.00114 ) * ( 1 + 0.00075 ) * ( 1 + 0.00481 ) * ( 1 +

0.01031 ) * ( 1 + 000249 ) * ( 1 + 000003 * 30/B0 )

≒ 1.03961

× 기준시점 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 죄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⑷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 역 에 위치하고 있어 지 역요인은 대등함.

2022.02.01  ̃2022.02.28

2022.03.01  ̃2022 03 31

2022 04.01  ̃2022 04 B0

2022 05 이  ̃2022 05 31
2022 06.01  ̃2022 06 B0

2022 07 01  ̃2022.07.31

2022 08 01  ̃2022.08.31

2022.09 01  ̃2022.09.30

2022.10 01  ̃2022.10.B1

2022.1 1.01  ̃2022.1 1.30

2022.12.01  ̃2022 12 31

2023 01 01  ̃202B.12 31

2024 01 01  ̃2024.12.31

2025.01 .01  ̃2025.06.30

2025.06.01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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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1 # 1 0 90 1 00 0 95 1 00 1 00 0 855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밋 획지조
건(경작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2 # 1 0. 90 1 00 0. 95 1 00 1 00 0 855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빚 획 지조
건(경작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B # 2 1 00 1 .00 1 00 1 00 1 000 대제로 유사함.

4 # 2 1 00 1 .00 1 00 1 00 1 000 대제로 유사함.

5 # 1 0. 90 1 00 0. 95 1 00 1 00 0. 855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빚 획지조
건(경작의 편부 등)에서 얼세함

6 # 1 0 90 1 00 1 00
0
0
∩
v 1 .00 0 765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빚 행정적
조건(일부 소하전(저촉) 등)에서 열
세 함.

7 #3 1 00 1 .00 1 .00 1 00 1 .00 1 .000 대제로 유사함

8 #3 1 100 1 .00 1 00 1 00 1 00 1 100 접 근조건(교통의 편부)에서 우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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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펑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

⑹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

1 # 1 51,216 1 000 1 08332 1 000 0 855 47,4B8 47, 000

2 # 1 51,216 1 000 1 08332 1 000
O
U

∩
˘ 47,438 47, 000

3 #2 1 4,222 1 000 1 03024 1 000 1 000 1 4,652 1 5,000

4 #2 1 4,222 1 000 1 03024 1 .000 1 .000 1 4,652 1 5,000

5 # 1 51,216 1 000 1 08332 1 000 0 855 47,438 47, 000

6 # 1 51,216 1 000 1 083B2 1 000 0 765 42,445 42, 000

7 #3 3 9, 787 1 000 1 03961 1 .000 1 .000 41 ,36B 41 ,000

8 #3 3 9, 787 1 000 1 03961 1 000 1 100 45,499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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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

3. 시산가액 검토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1) 토지 시산가액 검토

1 48, 000 47, 000

48, 000 47, 000

3 1 4, 000 1 5,000

4 1 4,000 1 5,000

5 48, 000 47, 000

6 43, 000 42, 000

7 42, 000 41 , 000

8 47, 000 45, 000

(2)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 평가에 관한 규직」 제12조 제1 항 빚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 에 의한 시산가액 이 거레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갑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빚 「감정평가에 관한 규식」 제14조 제1 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단가)으로 평 가단가를 결 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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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 산가액 {원Iⅲ’)

거레사례비교범 에 의한

시 산가액 (원I㎡ )
비 고



감정평가액의 산술근거 빚 곁정의견

4.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1 526 48, 000 2 5, 248,000

2 800 48, 000 3 8,400, 000

3 1 ,344 1 4,000 1 8,81 6,000

4 639 1 4, 000 8, 946, 000

5 324 48, 000 1 5, 552,000

6 328 43, 000 1 4, 104,000

7 740 42, 000 31 ,080,000

8 1 ,06 1 47, 000 49, 867,000

합 계 5,762 202,01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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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면 적{㎡ ) 적 용탄7 k원I㎡ ) 감정 펑 가액 (원 ) 비 고



갑정펑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상기의 평가사례 빚 거래사례 등의 가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가액의 합리성 이 인정 되므로 아래의 금액을 본건의 감정평 가액으로 결정함.

토 지 202,01 B, 000

제 시 외 건 물 1 , 600,000

제 시 외 수목 5, 750, 000

柳,翅 ,00(:(li::::!Ii)l

2. 기타 참고사항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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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추위환경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통상황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3) 형태 빛 이용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위치 빛 추위환경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및 문의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빛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지역내의 대충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빛 이용상태

기흐 1 ,2,5: 부정행 완겅사 토지로 전으로 이용충임.

기호 3,4: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 자연럼임.

기호 6: 부정형 평지 토지로 전으로 이용충임.

기호 7,8: 부정형 완겅사 트지로 휴경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2,4∼ 6: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3: 지적도상 맹지이며 북측 구거부지를 경유하여 농로와 집근이 가능합.

기호 7: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8: 지적도상 맹지이며 북측 구거부지를 경유하여 농로와 점근이 가능합.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2,5: 생산관리지역, 가촉사육제한구역 (2020-02-27) (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안경관 관리지역 〈남해군 겅관 조례〉

기흐 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20-02-27)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측분뇨의 관리 빛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0-02-27) 〈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빛 이용에 관한 법

률〉,해안겅관 관리지역 〈남해군 겅관 조례〉,준보전산지 〈산지관리 법 〉

기호 4: 생산관리지역, 소하천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2020-02-27) (모든축총 사육제한) 〈가측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안경관 관리지역 〈남해군 경관 조례〉,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소하천구역 (가는골천) 〈소

하천 정 비 법)

기호 6: 생산관리지역 (2020- 1 0-27), 소하천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2020-02-27) (닭 오리 메추리 개 돼
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빛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0-02-27) (모든축총 사육제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안경관 관리지역 〈남해군 경관 조례〉,소하천구역 〈가는골천)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 지 (가는골천) 〈소하천정 비 법 〉

기흐 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20-02-27)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촉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0-02-27) 〈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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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통상황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빛 기타)

(3) 형태 및 이용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률〉

기흐 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20-02-27) (모 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6) 제시목록 외의 몰건
—토지 기호 1 ,2,5,6 지상에는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
—토지 기호 3 지상 경계부근에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찹고서항(임대관계 멎 기타)
1 ) 임 대관계: 미상임.

2)기타: 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을 참초하시기 바람.

한봉수 감정 평 가사사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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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소 재 지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103 외

— 26 —

한봉수감정 평 가사사무소

、H

ㄴⅥ

二
: -|: 

—

' I‘

I■

ψ
Ⅱ
,
ㅢ

Ⅱ
,
】

ㄱ

귀˛Γ
,

欣



H2507 一 1 05

위 치 도

소 재 지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710-2 외

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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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개 황 도

·본 개방도는 현장조사에 의거 개닥작으로 도시한 찹̇고용으̇로 설계와 차이가 있움 수 있움.

| ㅣ 도 로 沕

"Z""""' 

띵가건물1 층 "Z"Ξ形

"多

羽 평가건몰B충이상 〔二二二二二〕 져l시외건물

| | 명가대상토지 ㎳ F'f'Ξㄱ 평기건올2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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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개 황 도

·본 개망도논 헌장조사O1 의거 개락적으로 도시●J 캅̇고용으̇로 실셰와 차이가 있울 수 있응.

I I 도 로 侈侈侈侈侈侈羽 떵가건묠1총  ι

"ZΞ

形

""Z 

평가건물3총이상〔二二二二二: 제시외건뮬

| | 명가대상토지 ⅞形§戶丁

'ㅖ

 평가건물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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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 용 지

토지 기호 1 사진

토지 기호 1 지상 제시외수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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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용 지

토지 기호 2 빛 지상 제시외수목 사진

토지 기호 3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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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 용 지

토지 기호 3 지상 제시외건물 사진

토지 기호 4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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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용 지

토지 기호 5 및 지상 제시외수목 사진

토지 기호 6 빛 지상 제시외수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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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용 지

토지 기호 7 사진

토지 기호 8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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